
1)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정택 ❚ 연세대학교**

박재석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정에도 불구하고 ODA 총괄기관 분절화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한국 

ODA 분절화 관련 기존 연구는 분절화 현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원조효과성을 종

속변수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안타깝게도 분절화 현상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분석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 주요 쟁점 별 각 행위자의 견해, 그리고 

쟁점별 부처 간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후,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ODA 기본법 탄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 분절화 체계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하

여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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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결정되고 2010년 1월부터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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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과거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공여국으로 인정받은 획기

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DAC 가입은 DAC와 선진공여국이 선도하는 원조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 역시 안겨주었다. 한국은 DAC 가입 이전 

성공적인 DAC 가입을 위해 새로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기본법이 요구된다고 DAC로부터 지적받았다(제18대 국

회 제282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년 4월 20일), 27). 이를 위해 당

시 외교통상부1)가 총괄하던 무상원조의 법적 근거가 된 기존의 한국국제협력단

법과,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유상원조의 법적 근거가 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상위법이 되는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새로

운 ODA 기본법 제정은 ODA 체계의 분절화 즉, 원조를 총괄하는 부처가 두 곳 

존재하는 현상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을 위해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 ｢대외원조기본법안｣, ｢대외개발협력에 관

한 법률안｣, ｢국제개발협력법안｣,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발의되

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위 5개 ODA 관련 법안의 대안으로 제정된 법으로 

한국의 새로운 ODA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상기 법 제정 

이후에도 한국 ODA 체계 분절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사실상 ODA 기본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도 ODA 체계의 분절화 관련 변화한 것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발행된 한국 ODA 백서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총괄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분절화 현상이 지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62).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ODA 기본법인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제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가 누구인가? 둘째, 상기 법안 제정 과정에

서 나타난 주요 쟁점별 각 행위자의 주장은 무엇인가? 셋째, 주요 쟁점별 부처 

간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회 회

의록을 분석하여 상기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본 글은 

먼저 한국 ODA 분절화 체계의 문제점과 ODA 체계 분절화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검토를 한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있어 주요 쟁점별 

각 행위자의 견해를 살펴보고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새로운 ODA 기본법 탄생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원화된 ODA 체계가 유지된 

현상을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결론을 내린다.

1) 외교통상부는 2013년 3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는데 본 글에서 언급하
는 외교통상부는 현재 외교부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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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ODA 총괄기관 분절화 현상의 문제점

DAC는 OECD 경제정책위원회 및 무역위원회와 함께 3대 위원회의 하나이자 

ODA 수여국에 대한 원조 효율성 증대, 회원국 간 상호협력, 정책 교환, 그리고 

정책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요 공여국 간 회의체로서 전 세계 ODA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위원회이다(국제개발협

력위원회 2017, 8). DAC가 1990년대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은 ODA의 효율성 증

대를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다. 정책 일관성은 

공여국의 수여국에 대한 원조정책이 외교, 환경 등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계되었을 때 효과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정책 

일관성 개념은 공여국 간의 협력, 공여국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 외에 공여국 내

의 여러 원조 집행 기간의 정책 일관성 또한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

였다(김은미 외 2009, 32).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인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공여국 

간 원조 조화, 성과 지향적 관리, 그리고 상호 책임성 강화가 제시되었다(국제개

발협력위원회 2017, 19). 이와 더불어 원조와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증

가로 인한 분절적 원조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DAC 

내에서 높아짐에 따라 원조 집행기관 간 조율 역시 중요시되는 추세이다(국제개

발협력위원회 2017, 8). 원조의 분절은 소규모 원조 프로그램이 여러 수원국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공여국 내 다양한 정부 부처와 원조 기관들이 개별적

으로 원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 역시 원조체계가 분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은미 외 2009, 17-18). ODA는 공여국의 외교부가 총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나 ODA만을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외교부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김은미 외 2009, 37-48). 설사 ODA를 담당하는 행위자가 분절되

어 있더라도 ODA 총괄기관은 외교부 또는 ODA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독립

기구 한 행위자로 지정됨으로써 분절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조효과성 저해

를 방지하고 있다. 

DAC는 대략 5년에 한 번 DAC 회원국에 동료검토를 시행하는데 당사국을 

제외한 DAC에 속한 두 국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동료검토 보고서는 

검사를 수검 받은 DAC 회원국의 효과적인 원조 집행을 위한 정책적 권고 및 

개선 사항을 언급한다. 동료검토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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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선진 원조 규범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료검토 대상국

은 동료검토의 권고 사항을 ODA 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DAC 회원국은 이미 ODA 총괄기관이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그렇

지 않은 회원국은 새로운 법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여 ODA 총괄기관

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

면 폴란드의 경우 2005년 외교부 산하에 개발 협력과(Depart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가 설치되고 원조를 총괄하게 되었지만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와 과학고등교육부(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자 간 원조를 담당하고 있었다. 폴란드는 

DAC 가입 전인 2011년 개발협력법(Act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을 제정

하면서 여전히 재무부, 과학고등교육부가 양자 간 원조를 담당하는 체계를 유지

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단독 원조 총괄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OECD 2017a). 2013년에 DAC에 가입한 아이슬란드 역시 기존 존재하던 아이슬

란드 개발 협력에 관한 법률 No. 121/2008(Act No. 121/2008 on Iceland’s 

Development Cooperation)을 수정하면서 양자 간 원조를 담당하는 아이슬란드 

국제개발청(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CEIDA)을 외교부와 

병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6년 이를 실행하면서 외교부를 단독총괄기

관으로 지정하였다(OECD 2017b). 1961년 DAC에 가입한 호주는 2013년 호주 국

제개발청(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을 외교통

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에 이전시키는 조직 개편을 단행

하였다. 이는 2013년 9월 집권 직후 토니 애벗(Tony Abbott) 총리에 의해 “호주

의 원조와 외교정책 어젠다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단행된 것”이었다(Parliament 

of Australia). 통합은 2개월 후인 2013년 11월 법적으로 AusAID의 원조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외교통상부가 원조 총괄기관이 되었다(OECD 2018). 

마지막으로 일본 역시 호주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일본은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서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담당을, 일본국제협력기

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집행업무를, 그리고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의 관리하에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이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원조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조체계는 2008년 JICA와 JBIC가 통합을 이루어 신JICA가 탄생

함으로써 무상원조의 60% 이상, 유상원조, 그리고 기술협력의 집행업무를 맡게 

되었다(한승헌 외 2010, 210).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원조체계가 통합을 이

루고 신JICA 만이 중요한 원조체계 행위자로 보이지만 2008년 원조체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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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외무성의 역할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원조정책의 기획

을 총괄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 있으며 신JICA는 이를 실행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띠면서 분업이 잘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OECD 2014). OECD 

DAC 회원국 중 ODA 관련 조직들의 분절화 상태가 어떻게 통합으로 이어졌는

지 주요 예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OECD DAC 회원국 ODA 관련 분절화 극복 예시 

OECD DAC 

가입시기
기존 ODA 

주요 총괄기관
분절화 극복 시기

분절화 극복 후 
ODA 총괄기관

폴란드 2013
외교부, 재무부, 

과학고등교육부
2011 외교부

아이슬란드 2013 외교부, 국제개발청 2016 외교부

호주 1971 외교부, 국제개발청 2013 외교부

일본 1964
외무성, 국제협력기구, 

국제협력은행
2008 외무성

* 출처: OECD DAC Peer Review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원조체계의 문제점은 ODA를 총괄하는 부처가 두 곳으

로 분절화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DAC 회원국의 원조담당 행위자는 분절화 되

어있지만, 원조를 총괄하는 부처가 두 곳으로 분절된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에

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8년 DAC 특별검토(DAC special review)를 검사받았고 DAC 가입 이후 2012

년과 2017년에 정식 동료검토를 검사받았다. 세 번의 검사 모두에서 위에서 언

급한 한국 ODA 체계의 문제점인 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의 분절화 현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DAC는 한국이 ODA 체계 분절화 현상을 극복할 것을 권고하였

다(한승헌 2010, 20). 하지만, 2017년 한국 ODA 백서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도 

한국 원조체계는 여전히 분절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제개발협력위

원회 2017, 62). DAC의 특별검토를 검사받은 지 근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조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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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DAC가 선도하는 원조 규범과는 상충, 역행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원조체계를 변화할 수 있었던 기회가 2009년 12월 제정된 새

로운 ODA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기존에 분절화되

어 있던 원조체계를 수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그리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

는 분절화 현상을 극복하는 원조체계의 일원화조항을 삽입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된 한국국제협력단법과 기

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융합한 

것에 불가한 법안이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Ⅲ.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원조의 분절화란 소규모 원조 프로그램이 여러 수원국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상황, 그리고 공여국 내 다양한 정부 부처와 원조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원조 프

로그램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은미 외 2009, 17-18). 본 글에서 언급하는 

원조체계의 분절화란 공여국 내 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즉,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그리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현상을 원조체계의 분절화라 정의한다. 한국 

ODA 체계 분절화 현상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원조체계 분절화 현상이 원

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권율 외 2006; 김은미 외 2009; 나현 외 2016; 박용성 2017; 박정호 외 2016). 이 

밖에 DAC 회원국의 ODA 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ODA 체계의 개선 방향 

연구 역시 한국 ODA 체계 분절화 현상에 관한 기존 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 있

다(김은미 외 2009; 김은미 외 2012; 박명지 2011; 정상희 2011; 진상기 2012). 결

과적으로 우리나라 ODA 체계 분절화 현상에 관한 연구는 분절화 현상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원조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조체계 분절화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ODA 체계통합 전 한국과 유사한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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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외(2015)의 연구는 신JICA가 탄생하게 된 원동력을 옹호연합모형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JICA와 JBIC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찬성파와 반대파 

옹호연합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신JICA가 탄생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통합 찬성파의 

반대파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로 인한 옹호연합의 증가, 그리고 반대파의 수장 

격인 재무부의 타협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일본 정치권 및 자민당은 

JBIC의 해체를 원하였고 재무부 및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이에 반대하

는 입장이었다(한승헌 외 2015, 218).2) 하지만 로비를 통해 재무부 및 경제단체

연합회 내 통합을 찬성하는 지지세력을 만든 것, 그리고 JBIC의 유상원조 업무

를 신JICA에 넘기는 대신 JBIC의 존속을 꾀한 재무부의 타협을 바탕으로 원조체

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한승헌 외 2015, 220). 이 연구는 일본 ODA 체계 연구

에 있어서 주목을 덜 받은 ODA 체계통합을 달성하는 데 작동했던 주요 요인, 

그리고 그것의 과정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일본 

ODA 체계 통합과정에서 재무부의 JBIC 존립을 위한 타협이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ODA 체계 통합과정에서 관료정치적 요소 역시 중요하다

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연구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황 외의 연구(Whang et al. 2017)는 한국 ODA 분절

화 현상을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자 간 원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여국을 단일 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정이 공여

국 정부 내 다수의 원조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양자 간 원조의 할당 임무를 맡은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주인, 그리고 주인

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는 관료라는 대리인을 분리하는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 주인(행정부, 입법부)이 양자 간 원조를 담당할 대리인을 임명 또는 설립하고 

대리인(관료)은 주인의 감독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

에서 중요한 개념이 불확실성이다. 주인의 관점에서 대리인이 주인이 할당한 임

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명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

이 대리인에게 상당한 양의 재량권을 주면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시 활동이 필요하고 이는 주인의 재정적 비

용을 유발할 수 있다. 주인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모니터링 시

스템을 강화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대리인의 정책이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과 

2) 전통적으로 JBIC 이사장은 재무부 차관이 낙하산으로 취임해오고 있으므로 JBIC 해체
를 반대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한승헌 외 20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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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주인이 대리인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

를 임명하거나 설립하는 방법, 즉 분절화 시키는 방법 역시 주인이 대리인을 감

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리인 간 경쟁을 유발하여 대리인이 

선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주인은 이를 참

고할 수 있다. 반대로 주인이 다수의 대리인을 임명 또는 설립하였을 시 각각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경쟁하는 기관의 성공적인 정책을 모방하여 주인으

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 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에게 기존 할당

된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통합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 외의 연구(Whang et al. 2017)는 양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 ODA를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상대방의 성공적인 정책과 비슷한 정책 역시 펼치고 있는 것을 밝혀냈

다. 위의 연구는 원조체계 분절화 현상을 주인-대리인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관의 관료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를 단일 행위자로 취급하지 않고 ‘검은 상자’ 취

급을 받아온 정부 내 존재하는 여러 행위자를 살펴본 연구라는 측면에서 ODA 

분절화 현상을 다루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Whang et al. 2017, 15-16).

2. 이론적 검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5개 법안의 대안으로 제정되

었다. 송민순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은 ODA 총괄기관

을 외교통상부가, 그리고 집행기관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일원

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진영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대외원조기본법안｣은 ODA 

총괄기관의 이원화 유지를 주장, 배영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외개발협력

에 관한 법률안｣ 역시 ODA 총괄기관의 이원화 유지를 주장, 김부겸 의원 등 20

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법안｣은 ODA 체계를 삼원화하여 무상원조는 외교통

상부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원조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할 것을 주

장, 그리고 이미경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안｣ 역

시 ODA 체계의 삼원화(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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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8대 국회 ODA 관련 법안 발의안

송민순 안 진영 안 배영식 안 김부겸 안 이미경 안

법안명
공적개발

원조기본법안
대외원조
기본법안

대외 개발 
협력에 관한  

법률안

국제개발
협력법안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안

ODA 

구분
무상/유상   
통합 정책

무상/유상 
각자 정의

무상/유상 
각자 정의

무상/유상 
각자 정의

무상/유상 
각자 정의

체계 일원화 이원화 이원화 삼원화 삼원화

총괄기구 외통부
무상: 외통부
유상: 기재부

무상: 외통부
유상: 기재부

무상: 외통부
유상: 기재부
지자체 원조: 

행안부

무상: 외통부
유상: 기재부
지자체 원조: 

행안부

* 출처: 김은미 외 2009, 25에서 재구성.

<표 2>와 같이 원조체계 선진화를 위해 ODA를 총괄할 주무 부처를 무엇으

로 할 것인지, 원조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

다. 결과적으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5개 법안의 대

안으로 제정된 것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법부(주인)

가 원조체계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원조를 총괄하는 기관(대리인)의 주체를 변

경 또는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결국 현상 유지에 머물렀다는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인-대리인 모델로는 설명이 어렵다.

본 글은 관료정치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앨리슨 외의 연구(2005)는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시도한 

이유, 미국이 해상봉쇄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한 이유를 

답하기 위해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경우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시도한 이유, 그리고 미국이 해상봉쇄로 응

수한 행위에 대해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 

모델인 조직행태모델의 경우 두 국가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국가를 단일 행

위자로 설정하지 않고 정부 부처 내 존재하는 표준행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주목하였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정부 부처 내 존재하는 표

준행동절차의 산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앨리슨 외 2005, 193). 세 번째 

모델은 관료정치모델이다. 관료정치모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은 부처 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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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 내 여러 행위자의 경쟁, 협상, 타협을 통한 ‘밀고 

당기는’ 게임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앨리슨 외 2005, 

317). 즉, 정부라는 단일 행위자에 집중하기보다 정부 내 존재하는 여러 부처를 

주요 행위자로 취급한다. 

이 밖에 관료정치모델의 몇 가지 핵심을 살펴보면 국가의 대외정책은 복잡한 

상호대립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것, 대외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복잡하게 얽

혀 있다는 것(임희수 외 2017, 466; Allison et al. 1999, 379-407), 정부가 내놓은 

최종 대외정책이 반드시 정부 내 존재하는 각 부처가 선호하는 정책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중 절대권력을 가

진 행위자는 없다는 것 등이다(배종윤 2006, 110). 위에서 언급한 관료정치모델의 

핵심사항이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까지의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에 있어 주요 행위

자는 기존에 원조를 총괄하던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새로운 원조체

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3) 결과적

으로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살펴볼 행위자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요 행위자가 선호하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선진공여국 대부분 외교부가 원조를 총괄하

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약 원조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원조를 

총괄하게 되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ODA 체계 

이원화 유지를 조항으로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원조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역할 

감소 및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ODA 체계 일원화는 바라지 않

는 시나리오라고 보아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원조체계 분절화의 

현상 유지를 조항으로 삽입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견해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당시 한국의 성공

적인 DAC 가입과 국제규범을 따르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원조 총괄기관을 맡는 

3) 2006년 1월 대통령령 ‘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현재 ODA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ODA 기본법 제정 당시 주
요 행위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
으로 비로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및 조정능력의 법제화가 이루어졌
다. 또한, 2008년 1월에야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책문서 수립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 당시 본 위원회의 위상은 현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기 어렵고 
상기 법안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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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원조체계 이

원화 유지를 조항으로 삽입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장기간에 걸친 행위자의 정형화된 유

형으로 행위자의 형태를 형성 및 제약하는 규범, 가치, 규칙, 그리고 관행의 총

체로 정의한다(정의창 2005, 66; 하연섭 1999, 16 재인용). 이러한 제약은 행위자

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특정 정책의 결과는 제도적 맥락에 의존한다

(정의창 2005, 66).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본 개념은 어떠한 기관이 설립

될 시 시행된 정책, 또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정책의 시작은 그 기관의 미래까

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eters 1999, 63).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관

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보다 기관의 지속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기관의 지

속성 유지를 유발한 정책이나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Peters 1999, 67).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경로의존성이란 정

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초기에 선택한 정책 경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요구되며 결국 초기의 정책 경로가 지속되는 관성적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Peters 1999, 63). 예를 들어 스테판 크레즈너(Stephen Krasner)

의 연구는 진화 및 고고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단속평형(punctuated equilibrium)

개념을 경로의존성에 적용했다. 단속평형이란 한 기관이 그것의 설립 시 만들어

진 정책, 또는 설립 후 새로운 정책을 이어가는 안정된 기간인 평형상태

(equilibrium state)를 유지하는데,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

을 만나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Krasner 1984, 242). 어떠한 사건이란 정치적 

사건, 그리고 경제적 사건 등이 될 수 있는데 상당한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야만 

한 기관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경로를 바꿀 수 있다. 본 글은 먼저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어 관료정치적 논의가 벌어졌다는 것, 상기 법에 대한 

주요 쟁점별 각 부처의 입장, 그리고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2009년 4월 

13일부터 2009년 12월 29일까지의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다. 국회 회의록의 범위

를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

한 것이 2009년 4월 13일 열린 제282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이고, 2009

년 12월 29일 열린 제285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기존 평형상태를 파괴할 만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기존 ODA 이원화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탄생한 것을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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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의 특징: 

관료정치와 경로의존성의 혼재 

본 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이 통합적으로 녹아들지 못

하고 단순히 합친 것에 불가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상기 법의 제정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기존 한국 ODA 

분절화 연구의 경우 한국 ODA 분절화 현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

하여 분절화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

다. 둘째, OECD DAC의 성공적인 가입을 위해 한국 ODA 체계의 분절화를 극

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는 시기였다. 마지막

으로 두 개의 기존 원조법이 통합적으로 녹아들지 못하고 단순히 합친 것에 불

가한 새로운 ODA 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을 기존 원조법이 원조 권한을 부여한 행위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ODA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원조 권한을 잃거나 확대될 수 있는 이해관계

가 행위자 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당시 각 

행위자의 입장과 의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국회 회의록을 통한 법 제정 과정 분

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4월 13일부터 2009년 12월 29일까지의 국회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약 8개월간의 국회 회의록만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질문에 답하기 위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0년 당시 한국의 성공적인 DAC 가입을 위해 2009년 말경까지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기 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약 

8개월에 불과했다는 당시 상황상 해당 기간 내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질문에 답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당시 고려해야 할 점은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부여한 원조 권한과 새로운 

ODA 기본법이 부여할 원조 권한과의 상관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획

재정부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바탕으로 양허성 차관 형식의 유상원조 방

식을 주로 사용하는 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외교통상부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법을 바탕으로 증여 형식의 무상원조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두 법의 

목적이나 이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조 총괄 기관이 두 곳 존

재하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시 어떤 기관을 원조 담당기관으로 

지정하는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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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ODA 기본법으로써 기존 원조 관련 법과의 상관성, 법의 목적 및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조담당을 어떤 기관에서 총괄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

된 법이 될 필요가 있었다.

1. 기존 원조 관련 법과의 상관성 문제

기존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경우 외교통상부에 무상원조 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유상원조 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각기 다른 원조 형태를 두 곳의 다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들인 만

큼 다른 법과의 상관성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기본

법의 경우 두 법을 아우르는 새로운 ODA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방향으로 논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존재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과의 상관성 논의가 필요하였다. 

새로운 ODA 기본법이 가질 성격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기 법안과 기존 원조 관련 법과의 상관성 문제에 대

한 서로의 인식이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경우 새로운 ODA 기본법이 여타 원조

법의 상위법에 위치하여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ODA 기본법은] 상위법으로서 여타 ODA 관련 법들을 규율하여 법

적 안정성과 ODA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 신각수 (제18대 국회 제283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년 7월 6일), 24)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존 원조 관련 법인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

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ODA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상기 두 법이 

제공하는 원조 운영체계가 최대한 유지되는 방향을 선호한다.

“지금 ODA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이미 특정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행정부가 이미 소관 업무에 관해서 여러 번 조정을 해 

가지고 청와대 레벨이나 개별 원조위원회 레벨에서 다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

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행 운영체계가 최대한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합

성이 있도록 이 법[새로운 ODA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전체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실제 실행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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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허경욱 (제18대 국회 제282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

차 회의록(2009년 4월 20일), 26-27)

마지막으로, 흥미롭게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새로운 ODA 기본법의 기존 

원조 관련 법과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성공적

인 ODA 가입을 위해, 그리고 2009년 6월 DAC 실사단의 한국 방문 전에 새로

운 ODA 기본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최종기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법안의 기본 이념 문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그리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법적 근

거인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각각 다른 ‘목적’ 조항을 보유하

고 있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경우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상호교류 증진, 경제와 사회발전 지원,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언급하고 있

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7). 반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안정 지원과 더불어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등을 언급하고 있

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8). 새로운 ODA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가질 

이념이나 목표 설정 시 기존 존재하는 두 법의 ‘목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ODA 기본법이 가질 이념

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처음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2009년 7월 6일 열

린 제283회 국회 외교통상통일 소위원회 회의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ODA 기본정신으로는 DAC 회원국의 입법례

와 국제적 개발목표를 고려하여 빈곤 감소, 지속가능 발전, 인도주의, 국제평

화와 번영으로... 함이 적절합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 신각수 (제18대 국회 

제283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년 7월 6일), 24) 

반면 기획재정부는 ODA 관련 5개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9

년 4월 20일에 열린 제282회 국회 외교통상통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ODA 기본법에 인도주의적 개념뿐 아니라 경제협력 개념 역시 비중 있게 들어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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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많은 선진국에서 인도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당연히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도 포함을 시키

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유상원조의 비중이 굉장히 높

습니다. 이 유상원조 비중이라든지 자원협력이라든지 여태까지 우리 경제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정서나 동의를 생각해볼 때, 이념 자체에 인도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비중 있게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 제1차관 허경욱 (제18대 국회 제282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

(2009년 4월 20일), 26)

마지막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새로운 ODA 기본법에 명시될 이념에 

대해 경제활동 관련 개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경제협력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데 경제협력을 앞세워 

가지고 ODA를 하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습니다.... 경제협력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면 되는 거지 경제협력을 앞에 내세워서 ODA를 하는 나라

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DAC에 가입할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예

요.” 송민순 위원 (제18대 국회 제282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

년 4월 20일), 29)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는 선진공

여국의 국제규범인 인도주의 개념을 위주로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

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언급하는 원조 이념인 경제협력 관련 개념 역

시 새로운 ODA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통

일위원회는 새로운 ODA 기본법의 이념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유사하게 국제규

범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원조 총괄기관의 문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당시 한국 ODA 체계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바탕으로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기관과 유상원조를 총괄하

는 기관이 따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원조 총괄기관을 어

디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이는 총괄기관을 두 곳으로 지

정하기에는 원조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DAC 동료검토의 권고 사항과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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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한 곳으로 지정하자니 기존 권한을 잃을 수 있는 기관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원조 총괄기관을 어느 곳으로 지정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새로운 ODA 기본법이 부여할 원조 총괄기관 지정의 문제는 각 행위

자에게 이념문제보다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경우 원조의 국제적 트렌드 및 ODA 선진국 체계를 따라서 ODA를 총괄하는 

것은 외교통상부라는 조항을 삽입하기를 원하였다. 대외적으로 한국 ODA는 외

교통상부가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이와 동시

에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담당한 유상원조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에 대한 

총괄을 새로운 ODA 기본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덜 드러나는 대통령령

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저희[외교통상부]가 기재부에 대통령령으로 총괄기관을 명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새로운 ODA 기본법]에 그렇게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

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이라는 건 어차피 기획재정부하고 외교통상부가 합의를 

안 하면 대통령령 못 고칩니다. 현실적으로 기재부가 합의를 안 해주면 못 고

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해도 기재부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그것을 명기해 놓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측면

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총괄 기능까지 기재부에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 신각수 (제18대 국회 제283

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년 7월 6일), 31)  

반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새로운 ODA 기본법이 외교통상부를 단독 원조 총괄

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에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기존에 자신이 행해오던 업무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원조의 주요 기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대외경제

국장 주용식 (제18대 국회 제283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년 7

월 6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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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외교통상부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에 대한 

업무를 새로운 ODA 기본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견해에 대해

서도 기획재정부는 다른 견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은 통상 유상원조로, 그리고 출연금은 통상 무상원조 취급을 받는다. 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이 무상원조에 속하지만,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본

래 기획재정부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ODA 기본법이 ODA 

총괄기관을 외교통상부 단독으로 지정할 시 이러한 업무가 장기적으로 외교통상

부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ODA 기

본법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

시하기를 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하에서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에 대한 업무를 따로 떼어내어 출

자는 기획재정부가 하고 출연은 외교부가 한다, 물론 중단기적으로는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하는 대로 하지만 법으로는 길게 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저희들[기획재정부]은 조금, 

저희들[기획재정부]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

국장 주용식 (제18대 국회 제283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년 7

월 6일), 32)

마지막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원조의 국제적 트렌드, 그리고 DAC의 권

고 사항 이행을 위해 새로운 ODA 기본법은 원조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외교통상

부가 원조의 주된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9년 4월 13일 열린 제3차 

제282회 국회 외교통상통일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송민순 위원과 송영선 

위원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중심의 일원화된 원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의

안까지 제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제18대 국회 제282회 외교통상통일 제3차 

회의록(2009년 4월 13일)). 이 밖에 송영선 위원은 “대외원조는 현지 공관을 통

해 수행된다...DAC 국가들은 거의 외교부에서 개발원조를 전담한다.”(제18대 국

회 제282회 외교통상통일소위 제1차 회의록(2009년 4월 20일), 29)등의 이유를 

나열하면서 외교통상부가 원조 총괄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지금까

지 살펴본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별 부처 간 견해

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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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주요 쟁점별 부처 간 견해

기존 원조 관련 법과의 
상관성 문제

법안의 기본 이념 문제 원조 총괄기관의 문제

외통부
여타 원조법의 상위법
에 위치하여 우선하여 
적용

DAC 회원국의 입법례
와 국제적 개발목표를 
고려해 빈곤 감소, 지속 
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국제평화와 번영으로
함이 적절

ODA를 총괄하는 것은 
외통부

기존 기재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보장

기재부
기존 법이 제공하는 원
조 운영체계가 최대한 
유지되는 방향을 선호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개념도 비중 
있게 들어가야 함

외통부를 단독 원조 
총괄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에 반대

기존 업무의 지속성 
보장 요구

국회 
외통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
지만 DAC 실사단의 방
한 전 새로운 ODA 기
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는 주장

경제활동 관련 개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
대의견을 피력

국제규범을 중시

원조의 국제적 트렌드, 

DAC의 권고 사항 이행
을 위해 외통부가 원조
의 주된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출처: 2009년 4월 13일~2009년 12월 29일까지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을 바
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새로운 ODA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09년 11월 23일 제284회 제2

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ODA 관련 5개의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

되었다. 같은 해 12월 29일 열린 제1차 제285회 국회 본회의에서 상기 법안은 

새로운 ODA 기본법으로 가결되었다. 상기 법안의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제1

항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

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

다”라고 명시되었다. 다음으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국제개발협력에 관

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

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

항으로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

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그리고 제2항으로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23

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라고 명시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기획재

정부가 주장한 경제협력 개념이 포함된 점, 그리고 원조 총괄기관이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포함된 점을 바탕으로 외교통상부와 외교통상통일위

원회의 상당한 양보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원조 관

련 법과의 정합성 문제 역시 외교통상부가 양보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획

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언급하는 법의 이념 및 총괄기관 개념을 국제개

발협력기본법에 포함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했다.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의 특징

2009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원조 관련 행위자 간 관료정치적 행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

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원조 외교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 탄생하기까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협상 게임이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상당수 관철된 법이 탄생하였지만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특정 쟁점에 대해 행위자들 간 ‘밀고 당기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행위자 간 타협보다는 한쪽의 양보가 주로 이루어진 이유는 2010년 

한국의 성공적인 DAC 가입을 위해 2009년 말까지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였다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상기 법 제

정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09년 4월이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 약 8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 설정해

서 분석하는 방법의 경우 기존 두 개의 원조법이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고 분절

화된 체계를 유지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탄생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다. 국가라는 단일 행위자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OECD DAC 가입을 위해, 그리

고 DAC 동료검토에서 지적받은 사항의 이행 및 선진 국제규범을 따르기 위해 

분절화된 원조 총괄체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ODA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

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ODA 체계 분절화 현

상을 유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국회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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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내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주요 행위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료정치적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관료정치라는 것을 어느 국가, 정부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

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정리하기보다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검은 상자’ 취급을 받아온 정부 내 존재하는 여러 행위자를 살펴보는 연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또한,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기

본법이 정부 내 존재하는 각 부처가 선호하는 정책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중 절대권력을 가진 행위자는 없다는 것 역

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ODA 이원화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즉, 단속평형 상태를 

파괴할 만한 중대 사건인 한국의 ODA DAC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ODA 

체계가 유지된 현상을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외경제협

력기금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의 원조에 대한 임무와 

방식을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지 두 법의 제정 이후 개정 상

황을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두 법의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살펴

본다. 먼저 한국의 OECD DAC 가입은 단속평형을 파괴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흥 개발도상국 중 OECD DAC에 가입한 것은 한국이 첫 사례이

며 수원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공여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에

크하르트 도이처(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은 한국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한국의 DAC 가입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여국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

미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정책브리핑 2009). 또한, DAC 가입은 DAC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역시 안겨주면서 한국의 기존 ODA 체계를 개

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ODA 체계의 시작은 1986년 12월 공포된 대외

경제협력기금법을 근거로 1987년 유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재무부의 300억원 출연

으로 창설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1991년 1월 공포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근거로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이다. 1980년대 한국은 여전히 수원국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개발원조가 본격화되

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증진,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 증대를 통한 협력강화를 강조하였

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31). 한국은 위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대외경제협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25

력기금이 한국국제협력단보다 먼저 창설되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조 ‘목

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

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한다

고 언급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8). 또한, 제7조 ‘기금의 용도’의 경우 대외경

제협력기금을 개도국에 대출, 출자, 융자하기 위해 운용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은 유상원조를 무상원조보다 먼저 시작하였다.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

력단의 설립 근거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목적’의 경우 “대한민국과 특정협

력대상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한다고 언급한다(국가법령정보

센터 2007). 두 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대외경제협력

기금법의 경우 제정 이후 총 12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1년 법 문장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 ’목적

‘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7조 ‘기금의 용도’의 경우 2016년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장기 저금리 차관이 주요 원조 행태인 것을 더욱 다양

화시키기 위해 부분개정이 이루어진 것일 뿐 기존 유상원조 비율이나 제도를 수

정하는 개정은 법 제정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경우 제정 

이후 총 14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마찬가지로 

2010년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 

‘목적’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경우 법 

제정 이후 32년간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역할과 한국의 개발도상국

에 대한 수출증진 및 한국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변화가 없

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의 경우 역시 제정 이후 27년간 외교통상

부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역할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와 상호교류 관

계 증진이라는 목적이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한국

국제협력단법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제1조는 모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포함되

어 한국 ODA 기본이념으로서 경제협력과 빈곤감소, 그리고 인권 증진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었다. 또한, 유상원조는 지속해서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무상원조

는 지속해서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새로운 ODA 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ODA 체계를 유지하

게 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형 ODA 모델이 수립되면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협

력대상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신흥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OECD DAC에 가입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현행 이원화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언급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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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ODA 체계의 이원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OECD DAC 가입이라는 역사적으로 이어온 제도를 수정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여 년 동안 지속된 한국 

ODA 이원화 체계 제도를 단기간에 바꿀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에 있어 소비된 약 8개월의 시간으로는 30여 년 이어져 온 제도를 

바꾸기에는 부족했고 결국 경로의존적 현상이 나타났다.

Ⅴ. 결   론

한국 ODA 체계 분절화 현상에 관한 기존 연구 상당수가 그것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조체계 분절화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새로운 ODA 기본법인 국

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

였다.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관여한 주

요 행위자가 누구인가? 위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별 각 행위자의 주장

은 무엇인가? 그리고 쟁점별 부처 간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나?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국회 회의록을 이용해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어

서 주요 행위자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다. 둘째, 상기 법안 제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국제

개발협력기본법과 기존 존재하는 원조 관련법과의 상관성 문제, 위 법안이 명시

할 원조의 기본 이념, 그리고 원조 총괄기관 지정의 문제가 그것이다. 먼저 외교

통상부의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존 원조 관련법보다 상위법에 위치하여

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적 규범을 따라 외교통상부가 원조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원조의 이념은 인도주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

획재정부의 경우 기존 원조 관련법이 제공하는 원조체계의 유지 즉, 국제개발협

력법이 기존 원조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가지기를 원한다. 또한, 원조 총괄기관을 

외교통상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조 이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개념뿐 아니라 경제협력 개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

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우 새로운 ODA 기본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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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개발협력법이 가질 원조 기본 이념과 

원조 총괄기관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

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어 부처 간 관료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한, 한국의 OECD DAC 가입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30여 

년 동안 이어온 기존 한국의 이원화된 ODA 체계 수정을 가능하게 할 만큼 커

다란 사건이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약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이 소비되었고 이는 약 30여 년 동안 이어온 한국의 분절화된 ODA 체계를 수

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경로의존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이원

화된 ODA 체계가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ODA 체계 변화 시도 시 나타난 관료정치적 현상

을 약 8개월이 소비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한국의 본격적인 ODA 공여 역사는 1987년 창설된 대외경제협력

기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면

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약 30년이라는 공

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정치적 현상이 단순히 일회성인지, 또는 한국 ODA 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연구로 사료

된다. 한국 ODA 체계의 시작 과정과 더불어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는 과

정, 그리고 한국이 DAC에 가입한 현재까지 ODA 체계 변화 시 관료정치적 현

상이 발생하였는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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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reaucratic Political Interpretation of the Fragmented 

System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cusing on Enactment Process of Korea’s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Jung Taek Han ❚ Yonsei University
Jaesuk Park ❚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inuation of Korea’s fragmen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ystem despite of the enactment of new ODA 

law,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st 

literatures tend to treat this fragment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o 

set inefficiency problem caused by this fragment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refore the Framework Act has got less attention even though it is the legal 

basis of the fragment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who the main actors 

are, views of those actors on major issues, and how much compromises are 

made among them. Also, this article explains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fragmented system still continues to exist even though the new ODA law 

has been enacted in terms of path dependency.

Key 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gmented OD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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